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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 축산물등급제 개선방안

주요국 대부분이 축산물등급제를 운용하는 이유는 축산물의 품질을 지육 및 부위별로 구분하는 

통일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의 지표로서 역할과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국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 축산물등급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사업본부 창의사업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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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미농무성（USDA）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축산물의 등급을 

정해주는 통일된 체계와 방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 

하게 되어 1900년대 초 기준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그 결 

고卜, 생산자로부터 도 •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마케팅시스템（Marketing System） 
을 촉진시켰으며 , 축산물 생산업체에게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품생산이 표준화되고 품질 등급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하였다 .

EU에서 소도체 등급제도를 채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의 일로서 , 각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생산구조와 소비성향 

에 따라 등급제 내용이 상이하게 발달되어 왔다. 또한, 미 

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육유통업에 관련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 방식과는 달리 식육의 유통을 원활히 통제할 

목적으로 각국 정부가 주도해 왔다. 2007년 축산물 등급 

관련 EU 통합법령 제정에 이른다.

호주의 경우어는 일본에 소卫가를 수출하는데 효고卜를 본 아후 

다른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점점 더 이용을 넓3□ 있다.

주요국의 축산물등급제도 운영 현황

제도화 丨 주요국은 모두 축산물의 등급판정에 관해 관련 

법령을 규정8牌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16년부터 농산 

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에, 캐나다는 

1929년부터 캐나다 농산품법（Canada Agric니tu게 

Products Act）에, 일본은 1964년부터 축산물가격안정 

법畜産物〃価格安定记関寸為法律）에, EU는 1972 
년부터 농산물시장의 일반적인 조직설립과 특정 농업제품 

에 대한 특정조항 의회규정（2007년 통 • 폐합）에 , 호주는 

1987년부터 호주 식육 및 축산업에 관한 법령（1997년 

통 • 폐합）에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국 보다는 다 

소 늦은 1992년부터 축산법에 정하여 시행 중이다.

등급제 대상품목 I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등 축산선 

잔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유제품, 벌꿀, 

사슴뿔 등 식육 및 축산물에 대한 거의 모든 품목（국가별 

적용품목 차이는 다소 있음）에 대해 등급제를 적용 • 시행 

중에 있으며, 한국 • 일본 만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 •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2011 년 말고기, 살균액란, 오리고기 

의 등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등급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품질평가기관 I 앞서 살핀 축산물 표준화, 가격결정의 

지표 등 시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을 감안^咽 주요국 

대부분은 축산물등급판정 업무를 정부 또는 공공기곤에서 

맡고 있다. 미농무성（USDA/AMS）, 캐나다식육위생기관 

（CFIA）, 호주식육 • 육류의 통일규격위원회（AUS-Meat 
Ltd） 및 호주축산공사WLA）, 축산물업 사무소（티evage 
Office, 프랑스 등

등급 적용방법 丨 주요국 대부분은 축산물등급제도의 공 

공성과 사회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등급적용을 의무화（ 

여I, EU의 전 품목, 한국의 소 • 돼지고기하거나 수출품 

이 갖는 내 이미지를 감안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 

해 일정 규격품만 수출이 7役토록 통제예, 호주）하거나 

부위육 가공과 포장 전후 과정에서 본래 지육의 등급내용 

이 중간에 유실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박스육 등급감시프 

로그램（캐나다） 및 수출작업장 허가제（거의 모든 국가）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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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쇠고기 등급판정율

한국地년） 일본'10년） 미국10년） 캐나다（%년） I EU-27C10 년） 호주（'0辫킈

99.8% （753천두） 83.8% （1,210천두） 725% （34,684천두） 86.0% （3,397천두） 100% （28,450천두） 73.7% （8,778천두）

소매단계 등급표시 丨 적정 품질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소 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에 대한 등급을 확인할 수 있 

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구매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주 으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등급은 확인하 

요국 모두 축산물의 등급을 소매단계에서 표시토록 권장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각국 내 쇠고기 등급판정 

고 있다. 우리f 고기를 구입하거나 고기를 먹으려고 대형 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등급판정 받아 유통되고 있음을 

마트나 음식점을 가게 되면, 한우고기의 안심, 등심, 채 알수 있다.

I
주요국의 소매단계 축산물등급표시 현황

A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EU-27 호주

쇠고기
151,2,3, 

등외

육질） 5. 4, 3, 2, 1
（중량） S,M,L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
mercial, 

Utility, Cutter, 
Canner

Prime, AAA, 
AA, A, 

B1,B2, B3, B4, 
D1.D2, D3, D4, 

E

S, E. U. R, 0. P MSA3.4.5

돼지고기 "1,2 등외
육질 I, II 
（중량） S,M,L

U.S. No.1,2,3,
4, Utility

A.B.C.D, 
Light, Heavy, 
Extra Heavy, 

Ridgling, Stag, 
Sow-Class 1, 
Sow-Class 2

S. E, U. R, 0. P

가금고기 

（닭 •오리）

（품질）‘I+, 1,2 
（중량）특대, 대, 

중, 중소, 소

특선품, 표준품 A.B.C A, Utility, C A,B -

계란 및 

알가공품

품질）"1,2,3 
（중량 왕, 특, 대, 

중, 소

특급, 1.2, 
등외

AA, A, B
A. B. C, 

Nest Run
A.B A.B

말고기 V.1.2 - - - - -

OO 미 "T II 矢
유제품

1A.1B.2.3.4 -
AA, A, Extra, 

Quality 
Approved

Canada 1,2 -

벌꿀 및 

양봉산물
- -

A, B, C.
Substandard

No.1, No.2, 
No.3

- -

우유 및 

유제품
1A, 16,2,3,4 -

AA, A, Extra, 
Quality 

Approved
Canada 1,2 - -

벌꿀 및 

양봉산물
- -

A, B, C,
S 니 bstand 히~d

No.1, No.2, 
No.3

- -

* 위의 품목 중 말고기, 오리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등급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중이고 알가공품, 유제품, 

벌꿀 • 양봉산물은 등급제 도입 전이다.

http://www.ekape.or.kr


등급판정 방법 I EU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한 

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은 냉도 

체 상태에서 등급판정을 적용하고 있다. 냉장요인으로 근 

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육봉높이, pH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 도축요인으로 도체중량, 지방（두 

께）, 외관, 치아상태, 전기자극, 현수방법 등을 4안하고 

호주 MSA등급의 경우 사후요인인 숙성시간과 요리방법 

을 감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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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쇠고기 등급판정방법 비교

j 1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EU-27

호주___________남아프리카 

공화국AUS-MEAT MSA

적용대상
도체

(Carcass)
도체 

(Carcass)
도체

(Carcass)
도체 

(Carcass)
도체 

(Carcass)
도체 

(Carcass)

부분육 

（Cut）
도체 

(Carcass)

육질등급 5 개 5 개 8 개 9 개 一 - 3 개 -

육량등급 3 개 3 개 5 개 3 개 - - - -

분류기준 - - -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적용방법 냉도체 냉도체 냉도체 냉도체 온도체 냉도체 냉도체 온도체

판정방법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기계 인력 인력

도처중 도처주 도처중 도체중 도체중 도체중 도체중 도처중

성 (Sex) 성 (Sex) 성 (Sex) 성 (Sex) 성 (Sex) 성 (Sex) 성 (Sex) 성 (Sex)

등지방두께 

(Fat 
thickness)

등지방두께 

(Fat 
thickness)

갈비지방 

（Rib fat）

등지방두께 

(Fat 
thickness)

지방두께

(Fat cover)
P8 지점 지방 

(P8 fat)
-

갈비지방 

（Rib fat）

판정항목 

（도축요인）

- -

신장지방 

(Kidney and 

perirenal 
fat)

- - - - -

- 갈비두께 -
외관 (Con
formation)

외관 (Con- 
formation)

치아상태 

(Dentition)
전기자극

치아상태 

(Dentition)

- - - - - B 니 tt shape 현수방법 -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 -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 -

육색 육색 육색 육색 - 육색 육색 -

지방색 지방색 一 지방색 - 지방색 - -

판정항목 

（냉장요인）

조직감 조직감 조직감 조직감 - - - -

성숙도 - 성숙도 - 一 一 성숙도 -

- - - - - -

육봉높이 

(Hump 
height)

-

- - 一 - - - PH -

판정항목 - - - - - - 숙성시간 -

（사후요인） - - - - - - 요리방법 -

* 참조 : Meat Science Vol. 86/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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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물의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받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물등급제의 개선방안

1. 음식점 축산물 등급표시 도입 丨 현재 식육판매장에서 

만 축산물에 대한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적정 품질수 

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기준 제공 측면에 

서 음식점에 대해서도 축산물의 등급을 표시토록 할 필요 

가 있다. 2011.7월부터 축산물 등급표시 방법이 육질등 

급을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토록 개선하여 

식육판매장에서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入 K에게 보다 쉽게 품 

질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한 반면, 음식점을 방문한 소비 

자들은 여전히 축산물의 등급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 자신

2. 돼지고기 포장육 • 정육 등급표시 丨 소비자에게 적정 

품잘수준（등급）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유통단계부터 

등급을 표시토록 해야 한다. 쇠고기 포장육, 정육에 대한

3. 축산물 품질 공정평가제 도입 丨 학교급식 • 군납 납품 

비리 , 등급 위변조 및 둔갑판매 등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식품 만의 품질보장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미국 • 캐 

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작업장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축 

산물 품질 공정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육,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 만으로는 소비자가 

접한 품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축장, 식육 

포장처리업체 , 판매장 등 축산물의 유통고肉 중에 거치는 

직업장에 대해 축산물 품질 공정평가를 통해 적정 품질관리 

상태를 보장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한단계 높이 

이 먹으려는 식육의 품질을 알고 먹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1 등급 고기만 취급합니다”처럼 일부 음식점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축산물의 표시 현황

구분 원산지 I 식육의 I 
종류 •부위」

100g 당 

가격
I 축산물 등급］

식육판매업소 0 0 0 O

음식 업소 0 0 0 X

* 축산물 표시사항은 '96.1 월부터 관련규정 제정 • 시행 중. 

특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의 제정 • 시행으로 통합됨（10.8）

등급표시로 인한 소비자 편익을 감안8时 돼지고기에 대해 

서도 포장육（중간유통단계）과 정육（소매단계） 판매 시 등급 

을 표시토록 하자.

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1.12월부터 쇠고 

기 부분육 품질 공정평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 이 

미 공정평가를 서비스 중인 닭고기 • 계란 시행작업장에 대 

해서는 조만간 품질 공정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등급판정 시 

점을 기준으로 사전 , 사후 품질보장을 혹卜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추후 생산공정, 도축공정, 가공공정 

등 패커시스템으로 전환 시 전체 공정의 품질관리 적정성 

에 대해 평가하는 등 품질보장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한일이다.

축산물 품질평가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모식도

농식품 인증제를 고려한 New 축산품 품질평가 시스템

▲ 미래는 크게（농가, 판매장, 음식점）

시작은 작게（시행업체）
판매장

음식점

생산농가

식품 평가 £ ： 식육계란 품질평가및등급표시 _____________________ A

「 : 농가 유기무항생제 인증、 （포장육 등급표#） 丁매장등급표시）

업체 평가 j 닭고기계란공정 품질평가_______________________與豈暧應소모!貝링 강화

L -곤苴육 생사돌가시츠-■* 소돼지 공정 품질평가 ________ （음식점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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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란 집하장 경유토록 유통구조 합리화 丨 EU 의 경우 거점별 관리에 용이하게 하고 있다. 소 • 돼지 • 닭고기가

GP센터에서만 등급판정하고 포장 및 라벨링 표시하여 유 도축장을 경유하여 품질 • 안전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AI,
통케 함으로써 계란의 복잡한 유통경로상 위해요소를 효고囹 

으로 차단 , 방역 관리하고, 이는 업체의 규모화 ■ 조직화 및 

난계대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계란도 집하장을 통해 

통제 ■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집란, 선란, 보관

(S-3.R-2.P-1)

계란의 위해요소 발생지점

5 . 닭고기등급표시확대I 2011.1 월부터닭고기의포 

장이 전면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닭고기는 포장 

되어 유통 중에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소비자가 닭고기의

6. 축산물 전 품목으로 품질등급제 확대 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등급제 시행효과가 축산업 전반과 국내시장을 보다 

강건하게 해주는 만큼 곱창, 족, 사슴뿔 등부산물, 햄 • 소 

시지 등 2차산물로 혹卜대될 필요가 있다. 2011.12월 한국

Ho
田g

lo-
므

塁
剛요

^lK̂
A
P
E
M
a
g
a
z

一
n
e
3
6
의+ 
2
2

2  + Feb
ruary

7. 등급에 수평적 개념 도입 검토 丨 지금까지 사용해 온 

품질이 좋고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이제는 저지 

방부위를 감안한 고른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의 사용목 

적에 맞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지육등급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용도 

를 대입할 경우 부위에 따라 가치가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지육등급과 부위를 감안한 용도의 구분표시 예

V
1 탕•찜 스테이크 구이 [
1 •.........................卜"'-----  ...................... 1’ ...... 1 용 도

I 탕찜 V 스테이크 구이

지육등급 |3 2 1 r r+H| 지육등급 (3 2 1 1+ 1卄|

〔부 위 I 부채살 ~丿 I*¥—可"I 우둔살

1^9■區I 타찜
지육등급 ,卩 2 1 _ 1+_ 1++|
후-一'章........................................................ 

품질수준을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반여건은 갖춰진 상태로 업계의 자발적 

인 참여와 정책적 판단이 주효하다.

양록 협회에서 녹용품질 등급제 도입타당성이 있음을 규명 

하고, 2002년부터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줄기차게 육7旧 

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주의 부분육 품질보증제（MSA등급）의 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하고 이와관련 실증연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만 하다. 향후, 도체 등급제의 효용성과 부분육 등급표시 

의 실효성 및 소비트랜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 

로 검토해보자.

I 탕찜 스테이크 V
------- 1-------

구이

지육등급 13 2 1 r 1 비

I 부 위 1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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